
 

국  토  교  통 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  
제목 차령초과 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처리방법 알림
 

1.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(말소등록)제1항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 말소
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,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 

 
2. 그러나 압류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반납이 불가

능해 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
 
3. 법제처에서는 차령초과말소의 취지는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

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
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,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하
고 있으며, 이런 취지를 볼 때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
능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
다고 판단하였습니다.(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5508,'21.12.8.)

 
4. 따라서 행정관청에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소유주가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등

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번호판 반납없이 말소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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